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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은 호주 국민이 사용

하는 외래 처방 의약품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급

여 의약품 목록이자 비용 상환 방식과 주체 모두를 아우르는

체계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목록인 Medicare Benefits

Schedule (MBS)과 함께 PBS는 호주 의료보장체계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으며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시의

적절하고(timely), 신뢰할만하며(reliable), 지불가능하게

(affordable) 필요한 의약품을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1) 1948년에 139개의 제한된 의약품에 한해 시작

되었지만 현재에는 5,000여개의 의약품이 급여 목록으로 관

리되고 있으며 이 약제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청

구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PBS는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의약품 청구자료를 보

유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의 자료가 전산으로 이용 가능하다.

ABSTRACT

Objective: The Australian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is a national drug subsidy program. Given the similarity and

comprehensiveness of the Australian PBS and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data, these data are increasingly used for

pharmaco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s well as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various

sources of publicly available PBS data and provide a practical guide to researchers conducting drug utilization studies. Methods:

We searched literature and websites to detail and compare the collection, structure,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PBS

data format. We identifie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PBS data from the Korean NHI claims data which are mainly owing to their

unique co-payment policies and data collection processes. In addition, the utilization and expenditure of atorvastatin, a widely

used treatment for hyperlipidemia, were analyzed using two different sources of PBS data and the different results were interpreted.

Results: There exist differences in when data were collected or non-subsidized uses of medicine were included among sources of

PBS data. Additionally,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cost sharing methods inmedicine subsidy scheme; co-payment in Australia and

co-insurance in Korea.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prescriptions under co-payment are not included in some data sources

in Australia. Conclusion: Despite several analytical challenges, open access and easy data management are the strengths of the

PBS data sources. A detailed knowledge of the PBS data can ensure robust methodology and interpretation of pharmaco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or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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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별 의약품 수준으로 집합된 데이터는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있어 한국 연구자들에게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의약품 연구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

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호

주의 PBS 자료와 같은 의료이용 자료이다. 호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비용 분석과 약물역학 연구

가 많아지고 있는데2-5) 이는 실제 의료이용 자료(real world

data)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고 접근성이 좋아진 데 크게 기인하

고 있다.6,7) 약물의 시판후 효과와 부작용을 알아내기 위한 성

과연구뿐 아니라 의약품의 사용량을 추적하고 비용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료이용 자료가 유용하며 특히 전국

민이 포함된 의약품 청구자료는 많은 표본수와 광범위한 정보

를 담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다양한 활용도를 갖는다. 우선 근거중

심 의료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보건정책의 도입이나 의약품 급여 결정에 대한 근거자

료로 실제 의료이용자료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처방의약품의

사용 패턴에 대한 정보는 정책 수립과 연구계획 수립에 기초

가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의 지출 규모는 연간

17.8조원을 넘어서며, 이는 전체 의약품 시장의 80%를 차지하

는 크기이다.8,9) 따라서 건강보험 의약품 청구자료는 일반의

약품과 비급여의약품 소비를 제외한 전국민의 의약품 사용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세계적 수준의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의료이용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호주의 의약품 급여 제도를 살펴보고 PBS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

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PBS

자료도 전국민의 의약품 사용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며 우

리나라와 호주는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ing System)를 기

반으로 한 의약품 급여 체계가 비슷하여 비교연구를 하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양한 의약품 정책을 다룬 연구에서

호주의 사례는 주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10-12) 그러나 비단 제

도연구뿐 아니라 호주의 공개된 의약품 청구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비교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두 나라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구축

되는 양상과 변수의 정의가 다르므로 연구자는 각 나라의 데

이터 특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atorvastatin을 사례로 호주의 의약품 청구자

료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atorvastatin은 우

리나라에서 단일성분으로는 건강보험 청구액이 가장 높은 약

제로 2017년 4,786억원을 지출하였다.13) 호주에서도 2018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atorvastatin은 청구건이 738만건으로 가

장 많은 약제이며 청구액은 38번째로 높은 약제이다.14) 다른

국가에서도 atorvastatin의 약제비 지출 변화 추이는 관심의 대

상이다.15) PBS 자료를 사용하여 atorvastatin의 사용량과 비용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이 자료가 갖는 특징을 이해하고 주의해

야 할 점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호주의 처방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PBS 데이터의 여러 자료원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구조, 포함된 내용, 자료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는데 있다. 또한

한국의 건강보험 청구데이터와의 차이점에 기반하여 사용상

의 주의점을 밝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무료로 공개되는 PBS 자료원을 사용하여 ator-

vastatin을 사례로 처방의약품의 사용량과 비용을 분석하고 결

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도 지적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우선 이 연구에서는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PBS의 자료원들

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유관기관의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관련된 보고서와 문헌을 고찰하였다.

PBS 웹사이트와 비용 청구를 처리하는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 및 급여 결정을 담당하는 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 (PBAC)의 홈페이지에서 호주

의 의약품 급여 제도 전반과 자료가 구축되는 과정, 비용 변수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 본인부담 체계에 대해 조사하고 실

제 의약품 청구금액을 추출하였다. 조사한 자료원은 네 가지

로 (1) PBS 아이템 리포트 (PBS Item Report), (2) 기준금액 미

만 조제건 자료 (Under copayment data), (3) 호주 의약품 통계

(Australian Statistics on Medicines), (4) Section 85 공급일자

자료 (Date of Supply data)로서 이들 자료의 서로 다른 특징과

포함된 변수들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학술문헌은 PubMed를

통해 검색하였고 구글의 회색문헌 검색을 통해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였다. 자료 조사와 검색 기간은 2019년 8~12월이며 주

요 검색어는 PBS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real

world data, Australian claims data, Medical Benefits

Scheme), 의약품 사용 연구 (drug utilization research/study,

pharmacoepidemic research/study, outcomes research), 시판

후 의약품 사용 (post-market drug/medicine utilization) 등이

었다.

다음으로 PBS 자료를 이용하여 고지혈증 치료제 atorvasta-

tin의 사용량과 청구액을 분석하였다. PBS에 등재된 atorvasta-

tin은 함량 별로 4가지가 있으며 총 8개의 청구코드(item

number)가 있다; atorvastatin 10 mg 30 tablet (8213G, 9230T),

atorvastatin 20 mg 30 tablet (8214H, 9231W), atorvastatin

40 mg 30 tablet (8215J, 9232X), atorvastatin 80 mg 30 tablet

(8521L, 9233Y). 청구액은 월 단위로 각 청구코드별로 추출된

값을 전체 atorvastatin의 월 청구액으로 합산하여 호주 달러

(AUD)로 제시하였고, 사용량은 동일한 분석 수준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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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조제 건수(prescription)로 표기하였다. 처방전 한 건에 포

함된 atorvastatin은 30 정(1 pack)으로 환산 가능하다. PBS 아

이템 리포트와 Section 85 공급일자 자료, 두 자료원을 이용하

였으며 2008년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월간 자료를 분석하여

두 자료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

명하였다.

이상의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호주 PBS 데이터 사용에

대해 설명한 후, 그 특징을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약품 청구자

료와 비교하고 호주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때 주의

점에 대해 안내하고 호주의 자료 공개와 이용 가능성이 우리

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PBS 자료의 수집 , 구조 , 환자 본인부담 제도 (PBS data

collection, structure and patients co-payment)

PBS 자료가 구축되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의약품

청구자료가 구축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우선 PBS는 외래 약제

에 대한 급여 목록으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의약품을 조제

한 뒤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정부기관에 환자 정보와 조제 내

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이러한 업무

를 담당하지만 호주에서는 휴먼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HS)*에서 이를 관할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조제된 처방의약품의 PBS 코드와 처방량, 환자 정보, 처방 의

사, 조제한 약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제외되어 있듯이 호주의 PBS 청구자료에도 환자가

100% 부담한 비보험 이용 내역은 제외된다. PBS 자료에 어떠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의약품 비용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PBS라는 공

적 영역이 지불하는 부분과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다. 다만, 우리나라는 총 약제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가 부담하

는 정률제이지만 호주의 경우 기준 금액까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은 PBS가 부담하는 상한제

로 이루어져 있다. 기준 금액은 일반 환자와 할인 환자에 따라

다르며 해마다 인상된 금액이 발표된다.16) 2019년 일반 환자

기준으로 약제비 본인부담의 상한선은 $40.30 이며, 이에 의

하면 약제비가 $40.30 미만이면 환자가 100%를 부담하고, 상

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PBS가 부담하고 환자가

$40.30을 지불한다. 일반 환자가 아닌 연금수급자나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라면 상한선이 $6.50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더하

여 본인부담 약품비의 연간 누적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면 다시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연간 상한제(Safety Net)가

있다. 2019년 일반 환자 기준으로 누적된 약품비 부담이

$1,453.90를 넘어서면 환자의 조제건당 상한액이 $40.30에서

$6.50으로 내려가고, 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연

간 약품비 부담이 $366을 넘어서면서부터 건당 $6.50씩 지불

하던 약품비가 무료로 전환된다. 만약 환자가 원해서 더 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 받을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

다. 환자가 처방의약품 비용의 100%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청

구데이터에서 제외되므로 PBS 자료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데

2015 년 조사 결과 이러한 기준금액 미만 조제건은 전체 지역

약국 조제건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호주 정

부에서는 청구데이터에서 제외된 기준 금액 미만(under copay-

ment) 의료이용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 조사를 시행하는 등 여

러 시도를 해왔으며 현재는 지역 약국이 비보험 조제 건도

PBS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PBS 자료원(Various source of PBS data)
PBS 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환자의 정보를 포함한

상세 조제 내역은 사용 신청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특

정 의약품의 월별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는 DHS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PBS에 등재

된 의약품의 사용량을 집계해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원들을 다

루었다. 이들 자료원만으로도 의약품의 사용 현황에 대한 충

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각자 포함하는 정보와 특성이 다

르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1) PBS 아이템 리포트 (PBS Item Report)

이는 PBS에 등재된 의약품의 고유 식별 코드를 입력하여 의

약품 사용에 대한 통계를 추출하는 인터넷 기반 데이터베이스

이다.18) 의약품의 고유 식별 코드는 PBS 홈페이지에서 약품

명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PBS 의약품 코드는 성분명, 함량,

보험상환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제

급여목록의 EDI 코드는 보험상환 조건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 예를 들어 atorvastatin의 경우 4가지 함량이 있는데

PBS에는 8개의 약품 코드가 있지만 우리나라 약제급여목록에

는 4개의 주성분코드가 있다. PBS item report에서 atorvastatin

의 약품비와 사용량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품코드를 모

두 입력하고 기간을 설정하여 조제건수와 보험상환 비용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 제공하는 날짜는 DHS에서 청구를

처리한 일자이다.

조제건수는 의약품 사용량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호

주의 약품 처방 단위는 최대 포장 사이즈(Maximum Quantity)

인 1 pack 단위로 이루어진다. Atorvastatin의 경우 1 pack이

30정으로 되어 있으며 한 처방전에 6 회까지 리필 가능 횟수가

*과거 Medicare Australia와 Health Insurance Commission이 합병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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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될 수 있다. 조회된 약품의 조제건수는 리필 조제 건을 포

함한 약품 포장단위(1 pack)의 개수를 의미하며 약품의 포장

규격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사용량과 동일한 사용량을 산출

할 수 있고, 1 pack의 가격(Dispensed Price for Maximum

Quantity, DPMQ)을 곱하면 비용 산출도 가능하다.

보험상환 비용은 조제한 의약품에 대해 약국이 메디케어에

청구한 금액으로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제외된 것이다. 또

한 기준금액 미만의 소액 처방전의 경우 PBS item report에서

제외된다. 기준 금액 미만의 조제건은 약국이 메디케어에 비

용을 청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준금액 미만 조제건이 제외되었다는 것이 PBS

item report 자료의 한계점이며 소액 처방전이 많은 의약품이

라면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2) PBS 기준 금액 미만 조제 자료 (Under Copayment Data)

PBS 아이템 리포트의 가장 큰 한계점은 본인 부담이 기준

금액 미만인 조제 건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에 보건 당국은 지역약국에서 이러한 조제 건들의 규모를 파

악하고 통계에 포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일환

으로 기준 금액 미만의 조제건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

는 법안이 만들어졌다.19) 이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기준 금액

미만 조제 건이 수집되었으며 이 자료에 의한 의약품 사용 통

계가 공개되고 있다.20) 엑셀 형태로 제공되는 이 통계는 약품

별 조제건수가 월 단위로 집계되어 있다.21) 비용 변수는 포함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자료는 PBS 아이템 리포트와 병행하

여 비보험 청구건의 규모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보험 조제건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PBS 아이

템 리포트의 조제건 수와 이 자료의 조제건 수를 합하면 특정

의약품의 전체 조제건 수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단위가격을

곱하여 비용까지도 추정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2012

년부터 자료가 구축된 관계로 장기간의 추이를 관찰하기는 어

렵다.

3) 호주 의약품 통계 (Australian Statistics on Medicines, ASM)

ASM 역시 의약품의 사용량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원이다. 표본 조사를 병행하여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

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연간 통계로 매년 PBS 홈페이지에 엑

셀 파일로 제공해왔다.16) 호주의 의약품 급여 자문위원회

(Pharmaceutical Benefits Advisory Committee, PBAC) 산하

약물 사용 소위원회 (Drug Utilization Sub Committee,

DUSC)에 의해 호주의 6개 주에서 추출한 지역 약국 표본을 대

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기반하는데, 기준 금액 미만의 비보험

조제건을 포함하며, 퇴원 환자에 대한 처방, 낮 병동 환자의 조

제, 외래 처방 조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입원 환자에

게 조제한 의약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ASM은 의약품 목록에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Defined Daily Dose (DDD)로 측

정한 사용량 통계를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ATC와 DDD

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개발

한 의약품 분류 및 사용량 측정 도구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체계를 제공한다.22) ATC는 의약품의 유효성분에 부

여되는 고유 코드로 7자리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된다. DDD는

특정 의약품을 성인에게 주적응증으로 투약할 때의 평균 하루

용량을 의미하며 표준화된 사용량 측정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국가끼리 의약품의 소비량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며, 특히

1,000명당 DDD를 산출하면 인구 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의 상

대적인 의약품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의 가격

이 다르거나 처방전당 기재된 사용량이 다른 상황 간에도 비교

를 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치료제군 간에도 비교가 가능하다.

4) Section 85 공급일자 자료 (Section 85 Date of Supply data)

DOS (Date of Supply)라고 불리는 이 자료는 PBS에 등재된

각 의약품에 대하여 개별 약품의 조제건수, 환자가 부담한 비

용, 정부가 부담한 비용, 총비용 등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이다.

DOS는 웹페이지에 매월 업데이트되며 자료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하여 최근 2개월을 제외한 5년간의 자료가 엑셀

파일로 제공된다.23) 호주의 대부분의 급여의약품은 Section

85에 수록되어 있으며 PBS의 정규 급여 상환 절차에 따르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 보편적인 급여 방식과 유통망을 벗어나 특

수한 관리 체계를 따르는데 이러한 약품 목록을 Section 100으

로 구분하고 있다. 공급일자 자료는 Section 85 목록 의약품에

한해 제공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자료는 의약품이 환자

에게 제공된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조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PBS 통계를 다루는 다른 자료들은 청구된 비

용을 처리한 시점(Date of Processing)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조제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의 장점은 데이터의 월별 추이가

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비용 처리 날짜를 기준

으로 할 때에는 정부 예산과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자료의 기

복이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자료는 특정 시점의 의약품 사

용량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긴 기간 동안의 사용량 변화 추이

나 대략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의약품 사용량을 보

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DOS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PBS 자료원 요약 (Summary of PBS data and statistics)

이상 살펴본 PBS 의약품 자료원을 자료 형태, 포함된 변수

등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자료원은 모두 무료로 대

중에게 공개되고 외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자료원에서 약품별 조제 건수가 제공되고 있지만 비용

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든 처방이 약품의 포장 단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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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제 건수에 포장 단위별 가격을 곱함

으로써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torvastatin은 30정

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pack 단위로 처방된다. 약제의 포장단

위는 PBS 웹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제 건수와 약품비

가 월 단위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PBS item report와 DOS는 의

약품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원이다. 다만

PBS item report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보험 청구건이 제외되

어 있다는 점과 조제 날짜가 아닌 청구 처리 날짜를 기준으로

자료가 제공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장점은 1992년부터

자료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

하는 자료를 손쉽게 추출해준다는 것이다.

PBS 자료를 이용한 atorvastatin 분석 사례 (Analysis of

atorvastatin using PBS data)

PBS item report와 DOS 자료의 큰 차이점은 첫째, 자료의 날

짜가 조제 시점인지 지급 시점인지와 둘째, 기준 금액 미만 조

제 건의 포함 여부이다. 첫번째 이슈는 정부의 비용 청구 처리

가 지연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부가

접수된 청구건의 처리를 미루다가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면 해

당 시점에 사용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두번째

이슈는 해당 약제의 가격과 환자군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 참고로 2015년 전체 조제건의 27%가 기준 금액 미

만이었다고 알려져 있다.17) 이에 따르면 100건 중 27건은 PBS

item report에서 누락되는데, 만약 관찰 기간 중에 약제의 가격

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인하되는 경우 시점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음 결과는 atorvastatin을 예로 들어 두 자료원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PBS item report에서는 atorvastatin

이 등재된 1998년부터 자료가 관찰되지만 2008년부터 제시하

였다. DOS에서는 이보다 관찰기간이 짧다. 이 결과에서 확인

되는 사실 첫번째는 PBS item report에서는 값의 기복이 심하

다는 점이다. 특히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심

한데 이 기간 중에 정부의 지급 처리가 매월 일정하게 진행되

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기간 DOS 자료를 사용한 결

과에서는 사용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DOS 자료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보이는 기복은 12월에 처방이 급증하는 계절

효과를 나타낸다.24,25) 연간 safety net에 도달한 환자들이 이

듬해에 상태가 갱신되기 전에 약을 받아 놓으려고 의료이용을

서두르는 결과이다. 두번째 의미 있는 사실은 PBS item report

에서는 관찰 기간 동안 조제 건수가 DOS에 비해 감소하고 있

다는 점이다. 호주에서 atorvastatin의 제네릭이 2013년에 처음

등재된 이후 약가는 계속 낮아져 기준 금액 미만인 조제 건이

생긴 결과이다. 2019년 9월 현재 atorvastatin 10 mg의 1개월 약

제비는 $18.79로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인 $40.30보다

는 낮고 기초보장 환자의 $6.50보다는 높다.

고찰 및 결론

호주의 PBS 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연구를 위해 수집

된 자료가 아니라 비용 청구를 목적으로 구축된 자료라는 것

Table 1. Summary of PBS data sources

PBS item report Under copayment
Australian Statistics on 

Medicines
Date of Supply

Data format Online interactive reports Excel
Excel & PDF reports on

brief statistics
Excel (CSV)

Time interval Month and year Year Year Month

ATC code N/A N/A Available Available

Date of record Processing Processing Supply Supply

Available from 1992 2012 1997~2015 2008*

Under copayment Not included Included Included Included

Variables

Utilization Service count* Service count*
Service count*,

DDD/1,000/day
Service count*

Cost** Cost (paid by PBS) Not available† Not available‡ Cost (paid by PBS

and patients)

Patients category
PBS/RPBS, General/

concessional
PBS/RPBS Not available

PBS/RPBS,

General/concessional,

Safetynet/non-safetynet

*Date of Supply data was constructed since 2008, however, the last five years of data is available on the website.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http://www.pbs.gov.au/pbs/home
†Service count is the number of prescription dispensed to patients, which corresponds to the number of packs for some medications. 
‡Cost variables are not available, but we can estimate the cost by multiplying the number of service by DPMQ (Dispensed Price of Maximum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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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통점이다. 또한 두 나라가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전국민을 포함한 자료라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둘 간에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두 나라의 약제비 본인

부담 체계가 달라서 상한제를 택하고 있는 PBS에서는 자료원

에 따라 기준 금액 미만 조제 정보가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

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정률제를 택하고 있어 급여

의약품 이용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

점이다. 둘째, PBS의 의약품 자료원은 다양하지만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모든 급여의약품이 한 자료원에 담겨있다. PBS

급여체계는 정규 의약품과 고가 특수 의약품이 Section 85와

Section 100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자료원으로 구축되며, 비

보험 조제건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자료가 추가로 구축되었고,

자료시점이 지급처리일자인지 공급일자인지로 구분되는 등

자료원이 복잡하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한 자료

원에 의료이용 일자와 청구일자, 심사 결정 일자, 지급 일자 등

이 변수로 기록되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던지 사용 추이

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셋째, PBS 자료는 1992년부터 전산으

로 제공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이보다 짧은 2002

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넷째, PBS 의약품 급여 목록은 약제 성

분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 약제급여

목록은 약제 제품 수준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 차이는 약제를

어떤 코드로 처방해서 청구자료가 구축되는지와 직결되는 문

제로, 연구자가 의약품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작업에도 영향을

준다. PBS 자료는 성분과 ATC-DDD를 연결하기가 용이하고

일부 공개 자료원은 성분별 ATC 코드를 매핑해서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경우 ATC와의 매핑 파일이 제공

되고 있으나 DDD를 적용한 사용량 통계는 PBS 데이터에서

만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PBS 자

Fig. 1. Utilization (a) and Spending (b) of atorvastatin; comparison between PBS item report and DOS data



호주의 급여의약품 청구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고찰: atorvastatin의 사용량과 청구액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 79

료에 비해 공개 수준이 낮고 데이터 사용에 대한 장벽이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제

공하고 있는 의약품 사용 통계는 효능군이나 지역, 요양기관

종별 수준으로 집합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나, 성분별 청구

액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별 성분코드와 지역별로 자료를 추출

한 후 합산해야 하는 등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6)

뿐만 아니라 조회 가능한 기간이 5년으로 짧다. 이에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맞춤형 자료나 표본자료를 신청하

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환자의 의료이용과 요양

기관의 특징, 청구의 처리 등에 대한 방대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약점을

갖는다.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자료가 방대하고 구조와

변수 정의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정보의 제공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 자료 이용 시 지불

하는 비용, 제한된 분석 공간과 자원 등이 있다. 호주의 자료 제

공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의약품 청구자료도 정보 제공 범

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의 청

구액 및 처방 통계(PBS expenditure and prescription report)와

같이 의약품 성분 수준으로 공개되는 기초 통계 보고서를 매

년 발간함으로써 연구자, 정책결정자, 일반 국민이 의약품 사

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의 전주기(life cycle)적 관점에서 보면 의약품 연구는

시판 ·허가 전까지의 연구 ·개발에 대한 연구와 시판 후에 이

루어지는 사용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의약품 사용 연구는 환

자들에게 실제로 사용한 자료(real world data)를 기반으로 이

루어지며 대표적인 자료원이 급여 청구자료이다. 과거에는 연

구자들이 청구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전산 기술이 발

달하고 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청구자료를 이용한 연

구가 급증하고 있다. 자료의 발달이 연구를 촉진하는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의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의 의약품 사용 현황을 비교하는 연구도 많

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호주의 PBS 자료는 전국민을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비해 여러 자료원으

로 나뉘어 있고 각각이 구축된 과정이 달라 자료원마다 포함

하고 있는 정보를 잘 비교하고 연구 목적에 맞는 자료원을 선

택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PBS자료는

공개의 수준이 높고 개별 자료원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갖는다.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도 PBS

데이터 관리에 대한 경험을 받아들여 대중들이 의약품 사용

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하게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집

합적인 수준에서 의약품의 사용량과 비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PBS 자료를 소개하고, 이 자료를 의약품 사용 연구에 활

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안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건강

보험 청구자료와 함께 비교연구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해상충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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